
[별표 1] <개정 2017. 1. 17.>

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(제6조관련)

구 분 시 험 과 목

제1차시험

ㅇ 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)

ㅇ 「민법」(총칙 중 법률행위,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, 계약법 중 

총칙·매매·교환·임대차)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

관련되는 규정

제2차시험

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(「공인중개

사법」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) 및 중개실무

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「부동산등기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

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장제4절 및 제3장) 및 부동산 관

련 세법

ㅇ 부동산공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·「건축

법」·「도시개발법」ㆍ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ㆍ「주택

법」ㆍ「농지법」)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

